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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배포일시 2019. 9. 18.(수) /총 1매(본문1)

담당
부서

국제항공과 담 당 자
·과장 신윤근, 사무관 홍남식, 주무관 김인곤
·☎ (044) 201-4208, 4212
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를 시행중이며, 위반여부에 

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.

□ 항공사업법 제6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항공

운송사업자, 항공운송총대리점자 및 여행업자는 항공운임 및 요금을

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ㅇ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

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, 과징금 1,000만원 

이하의 처벌하고 있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항공

운임 총액표시제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

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며, 또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항공

운임 총액표시제 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

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서울파이낸스 등, 9.18) >

◈ 소비자원 “저비용항공사 광고 43%, 총액 제대로 표시 안해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국제항공과 홍남식 사무관(☎ 044-201-420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